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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사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이러한 고민을 

임상의사들은 현장에서 자주 겪는다. 연세대학교는 닥터링 통합과정을 통하여 예비임상의사들에게 임
상의료의 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고민하고 대처해 갈 것인지를 교육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닥터링 통합과정에서 제시된 의사의 설명의무의 사례를 통하여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수업 
중 제기된 여러 문제들과 이에 대한 실효적 제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던 임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책임의 특성을 전인성과 초월성이라는 개인 윤리적 측면과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정리한다. 사회 윤리적 측면이란 의료인들이 가져야 할 의료 제도의 보완을 위
한 각성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저변 확산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임상의사들은 지
금까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임상의료의 새로운 측면을 보완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임상의료, 의료윤리, 닥터링, 설명의무, 윤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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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어떻게 임상의료의 
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의 고민을  
할 것인가?

의사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임상의사들에게는 현장에서 겪게 되는 흔한 것
이다. 연세대학교는 닥터링 통합과정을 통하여 
예비임상의사들에게 임상의료의 법적이고 윤리

적인 측면을 어떻게 고민하고 대처해 갈 것인지

를 교육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닥터링 통합과정

에서 제시된 의사의 설명의무의 사례를 통하여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수업 중 제기된 
여러 문제들과 이에 대한 실효적 제안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
었던 임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책임의 
특성을 전인성(全人性)과 초월성(超越性)이라

는 개인 윤리적 측면과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정
리할 것이다. 사회 윤리적 측면이란 의료인들이 
가져야 할 의료 제도의 보완을 위한 각성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저변 확산을 위한 노력을 말한

다. 이 논문을 통하여 임상의사들은 지금까지 상
대적으로 도외시 된 임상의료의 새로운 측면을 
보완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 논문은 두 가지를 내용적인 목표

로 한다. 첫째로 적응증이 아닌데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를 법적 윤리적 측
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로 닥터링 과정에

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다루

었는가를 보이는 것이다.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닥터링과목의 수업 기
획 및 토론 내용이고 연구방법은 닥터링과목

에서 학생들의 발표내용과 닥터링과목에 참여

한 학생과 교수자들의 토론내용에 대한 윤리학

적 성찰방법이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은 ‘구체적

인 갈등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의사의 도덕적 책
임’과 ‘사례중심 의료윤리 교육 방법론’이다. 도
덕적인 책임과 윤리교육방법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로 볼 
수는 없고 인문철학적 연구로 특징짓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상식이지만 철학적 연구 방법은 
정식화된 것이 없다. 철학적인 탐구 주제에 따
라 폭넓은 연구 방법이 연구 대상에 맞게 세워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연세대학

교 의과대학의 닥터링 통합과정(doctoring in-
tegrated)-의료법윤리-을 삼았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는 닥터링이라는 과목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한 도덕적 분석을 학생들의 발표와 수업 중에 
논의된 점들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물론 닥터링 과목의 도덕적 만족감과 효능감

에 대한 지표적 성과를 나타내는 연구는 후속 과
제로서 연구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철
학으로서의 윤리학적 입장과 교육의 목표로서의 
윤리적인 의식의 성취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인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윤리적

인 의식에만 집중하게 될 때 사뭇 ‘사실’에서 ‘당
위’를 끌어오는 ‘자연주의 오류(naturalistic fal-
lacy)’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윤리교

육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미국의 도
덕교육자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
는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의 
영향을 받아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

였으며, 세계 각국의 현지 조사를 통해 자신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검증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콜버그의 평생을 거친 대작업을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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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의료윤

리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
해서 발전되어가야 할 몫이다. 단지 본 연구는 
보다 근본적인 의료윤리교육철학적 입장에서 실
제적으로 행해진 의료윤리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진 논의들을 통해서 의료적 문제상황에서 도덕

적 책임 의식의 향상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함양

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모색을 해보려

는 것에 목적이 있다. 

III. 의료법윤리 닥터링 통합과정과 
의사의 설명의무사례에 대한 수업

1. 의료법윤리 닥터링 통합과정 소개

닥터링 과목은 총 14주간 매주 2시간 총 30시
간을 교육 시간으로 한다.1) 1학점의 교과목으로 
임상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갈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함
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닥터링 통합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1) 법적 윤리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야 하고, 2) 사례를 법적이고 윤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3)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목의 운영형

태는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 토론, 발표, 소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 
평가방법은 발표(25%), 사례분석보고서(25%), 
성찰노트(40%), 출석(10%)이다. 평가 시에 1) 
각 영역을 모두 일정수준 이상 달성해야 최종 성
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 각 영역에

서 대학의 출석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F 등급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출석요건 충족 및 사례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과되고 ‘발표+사례분석보

고서+성찰노트+출석’의 합산 결과 50점 이상 
획득해야 성적이 부여된다. 또한 대학의 출석 규
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다. 과제물은 사례분석보고서와 성찰노트이다. 
사례분석이 미흡할 경우에는 사례분석을 재실시

하는데 다른 사례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생 발제는 1) 사례 분석, 2) 법적 윤리적 고찰, 
3) 대안의 모색, 4) 대안의 평가 및 선택, 5) 대안

의 실천 방안으로 구성되도록 권하였다. 먼저 사
례 분석은 AR Jonsen, M Siegler, WJ Winslde
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1]. 이러한 분석을 
4분면 접근이라고 하는데 다음의 네 영역을 바
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Table 1>. 

그리고 법적 윤리적 고찰에서는 사례에서 드
러난 중요한 혹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주목해야 
할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들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안

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용한 것은 관련 당사자를 가정하고 각 당사자

의 가능한 선택을 평가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찾아진 각각의 대안을 윤
리적이고 법적인 측면 그리고 임상적인 차원에

서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유와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마무리에서는 
선택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 임상 환경에서 변
화되어야 할 것들을 찾고 이를 제시하도록 하였

다.
한편, 학생들은 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사례분

석 보고서와 성찰노트를 제출해야 한다. 사례분

석 보고서는 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조는 사
례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발
제 내용과 함께 참석한 교수와 동료학생들의 토
론 및 제안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두 번째 과제

1)	2015년 2월 11일(수)부터 10월 14일(수)까지 총 14주간 매주 수요일 7-8교시(오후 3시 30분-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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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성찰 노트는 다음을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과정이 끝나기까지 자신이 
임상실습 기간에 경험했던 법 윤리적으로 고민

했던 사례들을 사례분석보고서의 방식으로 제시

해야 한다. 성찰 노트 시 작성의 단계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ep One: 정보를 수집한다. 

- 자신의 경험을 가능한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된 것과 의문점을 갖게 된 

요소를 기록한다.

Step Two: 어떤 종류의 문제였는지 확인한

다.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한 걸음 물

러서서 살펴보고 가능한 요소나 관련된 사람

들을 찾는다.

Step Three: 자신의 행동이나 경험에 영향을 

<Table 1> 4주제 도표(The Four Topics Chart)

의학적 상황 환자의 바람

1. 환자의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급성/만성/중환

자치료? 회복가능/말기?

2.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가?

3. 현재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상황은 보통 무엇인가?

4. 다양한 치료방법의 성공 가능성은?

5. 결론적으로 현재 진료로 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

고/위험을 회피할 방법은 무엇인가?

1. 환자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했는가?

2.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가?

3. 환자가 표시한 선호는 무엇인가?

4.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사전에 표시한 진료에 대

한 선호가 있는가?

5. 대리인으로 적합한 사람이 있는가?

6. 확인한 가족의 의사는?

7. 진료에 협조할 수 없거나 협조를 거부하는가? 이

유는?

삶의 질 법적, 사회적 상황

1.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예상은? 치료가 성공할 

때 환자가 경험할 손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보편적인 근거

는 무엇이 있는가?

3.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의료진의 편견이 있을 가능

성은?

4.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발생할 윤리적 문제는?

5. 삶의 질 평가 결과, 치료방침 변견을 고려해야 하

는가?

6. 치료를 변경한다면 그 근거와 절차는?

7. 현재 법률은?

1. 진료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는가?

2.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비밀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

는가?

3. 재정적인 문제는?

4. 의료자원의 분배와 관련있지 않은가?

5. 종교적인 문제/문화적인 문제는?

6. 법률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7. 연구나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8. 공중보건/공종보건위생문제는?

9. 기관 내 갈등이나 이해상충이 있는가?

출처: Jonsen AR, Siegler M, Winslade WJ. Clinical Ethics: A Practical Approach to Ethical Decisions 

in Clinical Medicine. 7th ed. New York : McGraw-Hill,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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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요소들을 고려한다. 감정, 신념이나 가정

을 객관적 사실과 함께 다룬다.

Step Four: 이번 과정의 행동을 과거 경험과 

연관 지어본다. 여기서 얻은 통찰을 앞으로 어

떻게 실천할 것인지 생각한다.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성찰노트를 
작성하되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해야 한다. 제
시한 작성 단계는 생각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며 실제 보고서의 장, 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

어진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발표 25점, 사
례분석보고서 25점, 성찰노트는 10점씩 네 번에 
걸쳐 40점, 출석 10점이다. 출석요건을 충족하

고 사례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 70점 이상을 획
득한 경우 이수(pass)하며, 결석이 전체 출석일

의 3분의 1이상이거나 과제물 및 발표 총점이 70
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수할 수 없다. 발표에 대
한 평가는 뛰어남(exceptional), 충분함(very 
good), 요건을 충족함(acceptable), 불충분함

(unacceptable)의 네 등급이다. 내용적으로 핵
심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고 완전히 제시

해야 하며, 구성은 논리적이어야 하며 논의는 예
를 통해 강조되어야 한다. 시각자료는 내용을 설
명하고 강조하여 발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발제자의 언어구사는 발음이 정확하여 일
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청중과 눈맞춤을 통
해 공감을 유도해야 한다. 발제 내용은 제시된 
사례를 위주로 해야 한다. 발표 시간은 15분 정
도를 유지해야 한다. 

사례보고서는 형식적 기준(10점)과 내용면의 
완성도(10점)의 두 부분으로 평가한다. 각 부분

은 네등급(뛰어남[exceptional], 충분함[very 

good], 요건을 충족함[acceptable], 불충분함

[unacceptable])으로 평가한다. 제목, 작성자 
이름, 출석번호, 서론, 본론, 결론이 모두 갖추어

지면 형식 면의 3점을 받는다. 참고한 경우 문헌

을 표시(Vancouver 양식)했는지, 본문에 인용

하는 경우 적절하게 인용했는지, 보고서에 표절

이 있는지가 참고문헌 표시의 적절성에 해당한

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4점을 받
는다. 1문단 이상을 특별한 이유나 표시없이 인
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는 F처리 된다. 내용 
면의 완성도는 논지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5점), 논지의 근거를 제시하였는지(5점), 새
로운 통찰이 제시되었는지(5점)를 기준으로 한
다. 논지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고 명료

하여 주어진 주제에 부합할 경우 5점을 받는다.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성 있는 근거가 있으며 근거에 타당성과 설
득력이 있으면 5점을 받는다. 스스로 의료전문

직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며 장단기적인 실현성

있는 개선책이 제시되면 5점을 받는다. 이를 기
준으로 부족할 경우 단계별 감점을 받는다. 

성찰노트는 뛰어남, 충분함, 요건을 충족함, 불
충분함의 네 등급으로 평가된다. 평가의 기준은 
성찰의 깊이(30%), 내용(20%), 구성(20%), 학
습의 종합 능력과 실천(30%)이다. 성찰의 깊이

에서는 사례와 관련된 중요한 이론이나 개념 및 
해결 방안 등을 소화하여 개인적으로 잘 표현해

야 한다. 또한 통찰의 관점이나 해석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

히 언급되어야 한다. 이때 문장은 글쓴이의 생각

을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담아 명료하고 간결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맞춤법과 어법의 문제

가 한 페이지에 1개 이하여야 한다. 특히 임상 실
습과 사례 토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해
결방안을 상세하게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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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을 위해서 참고한 자료는『의료윤리

교과서』(3판, 2015예정),『의료윤리학』(2판, 
2005),『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2010, 군자

출판사),『Clinical Ethics』(7th, 2010, Mc-
GrawHill)이다. 교육기간동안 학생들은 A, B, 
C, D조로 나뉘어 사례 1의 주제 즉 설명의무-적
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원하는 경우, 
사례 2의 주제 즉 사회제도-응급진료 시 진료비 
없는 환자의 치료, 사례 3의 주제 즉 호스피스-진
단 및 예후에 관한 고지, 사례 4의 주제 즉 치료

중단-치료중단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 사례 5의 
주제 즉 전문직 윤리-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삶의 
의미, 사례 6의 주제 즉 의료환경과 제도-장애진

단의 문제, 사례 7의 주제 즉 산부인과-환자비밀

의 보호를 세부 사항으로 다루게 된다. 이 사례

들을 본 논문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어서 첫 사
례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 대
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설명의무의 사례

설명의무에 관한 사례는 아래와 같이 환자는 의
학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원한다. 가족들은 의료진의 설명이 타당함을 인
지하면서도 환자를 수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씨는 58세인 남성으로 동갑인 아내, 20

대 후반의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중

견 회사 임원으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건

실한 삶을 살아왔다. 이번에 받은 내시경 검사 

후 그는 위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원 되

었다. 일련의 진단 과정을 거친 후 그는 수술

적 치료를 고려하기 어려운 진행성 위암임을 

알게 되었다. 암종은 주변의 조직을 넘어 복막

에 파종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적

인 치료라면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항암화학

요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자는 자

신이 받은 진단을 이해하고 있었고 치료가 어

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술을 일

단 받아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외과의사

에게 수술을 요구하였다. 자신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 병원의 교수가 국내 위암 수술을 최

고 권위자이며 새로운 술식이나 치료 정보가 

많을 것이고, 그에게 수술을 받을 경우 치료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이다. 개인적으로 전화 부탁을 받은 교수는 환

자에게 어떤 답을 주기 보다 그를 진료 시간에 

외래에서 면담하기로 하였다. 최씨는 친구들

에게 받은 소개, 자신이 수집한 암에 관한 정

보와 교수의 논문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수

술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었다. 교수

는 환자에게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

명하였지만 환자는 계속하여 수술을 요구하

였다. 결국 교수는 가족들도 함께 면담하기로 

하였는데, 아내는 남편의 아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아들과 딸은 아버

지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느

냐는 의견을 밝혔다. 교수는 왜 아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의심스러웠다. 면담을 

마치기 전 최씨에게 가족과 상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최씨는 잠

시 머뭇거리다 먼저 진료실을 나섰다. 가족과

의 면담 과정에서 아내는 “그이의 고집을 아

니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짜피 치료가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이가 그러니 그냥 

흉내만 내면 안되겠냐”고 말했다. 이어서 “암

보험도 든 것이 있고, 저축도 있는데다, 진단

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진료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치료라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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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들과 딸

은 이번에 처음 들은 아버지의 진단에 아직 어

리둥절했고 어떤 가능한 조치가 있는가 들었던 

설명도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수업의 기획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주
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며, 정

보를 알린 후에 취해야 할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요청대로 수술하려 한다면 어떤 정보를 전해

야 할 것인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다면 교수

는 치료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치료를 거부할 때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나 지

원이 필요할 것인가?

환자 본인이 거칠게 거부할 때 혹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가?

이러한 논점들은 학생들에게 사례에 접근할 
때의 기본적인 방향을 알려준다. 도로의 표지판

들이 운전을 돕듯이 제시된 논점들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접하고 조별 토론을 통해 의견들을 정
리한 학생들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3. 학생들의 분석

1) 의학적 분석

학생들은 이 사례를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사례의 환자는 말
기위암 4기(stage IV M1)로 수술적 치료가 어

려운 진행성 위암으로 이미 위 조직을 넘어 간, 
복막에 암이 파종된 상태로 항암 요법을 고려

해야 한다. 학생들은 사례의 환자가 4기 위암

(stage 4)으로 5 year survival rate: 4.2%으로 
낮기 때문에 근치적 치료는 힘들다고 보아 완화

치료가 권유된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 
학생들은 환자의 이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위

점막에 출혈과 협착이 있을 경우에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식적 수술(radical conserva-
tive operation)을 해야 하고, 위의 증상이 없
을 때에는 오히려 수술적 치료가 경구 영양을 제
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료효과가 없다

(survival: 4.7%)고 보았다. 이 경우에는 항암화

학요법이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표준치료법이며 삶의 질을 높인다[2]는 것이 표
준적인 의학적 판단이다.

2) 법률적 분석

학생들은 이 사례에 적용될 법률로 보건의료기

본법 제5조와 의료법 제15조를 조사하여 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

지 못한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 의료법 상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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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원 유권해석에서 “보험환자가 일

반적으로 검시나 투약을 요구하는 경우 의

학적 판단과 의사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

어 이를 거절할 때” 같은 경우가 있다.

학생들은 이 사례의 환자 및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았

으며 이러한 점은 법률적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
에 걸림돌이 된다고 대체적으로 보았다. 

IV. 의사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1.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를 분석하여 왔다.

1) 진료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는가?

이 사례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치료와 관련

하여 다른 입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

는 의학적으로 수술이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
자는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수술이 적합하

다고 보아 계속하여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2) 환자에게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가?

환자에게 재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 환자

는 암보험이 있고 저축도 있다. 환자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3) 의료자원의 분배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재정적인 의료자원 낭
비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위암 수술의 경우 치
료비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되기 때문

이다. 

4) 법률의 판단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등 1항에서 의
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상 ‘정당한 사유’
에 대하여 의료분쟁조정원은 유권해석에서 “보
험환자가 일반적으로 검시나 투약을 요구하는 
경우 의학적 판단과 의사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거절할 때” 같은 경우가 있다. 한편 환
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살펴보자면,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을 들 수 있다. 다른 기본권들과는 달리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제한도 가해질 수 없는 국가에 의
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환자의 자
기결정권이란 헌법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기본

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로 이해된다. 즉, 자기결정권

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

부터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

이나 의료거부, 존엄사 등의 신체 처분이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헌법질서에 반하여 의료적 자기결정

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종
교적 이유의 수혈거부를 들 수 있다. 환자는 종
교적 이유로 수술 중 어떤 이유로도 수혈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 인공 고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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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수술 중 환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으면 환자

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수혈을 하지 않았고 환자 사망 이
후 유족들은 의사를 업무 상 과실 치사로 고소하

였다. 판결은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

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
사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내려졌다. 대한 의사협회 윤리

지침 제6조에서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
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
다. 의사는 진료를 요구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
니거나, 진료를 방해하거나, 과잉진료를 요구하

거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환자, 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의사는 진단과 
병명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병의 경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도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대체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이 제시한 실효적 대안들

1) 환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알린 후의 조치

의사는 진단결과와 치료방법 및 예후와 부작

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환자가 제대로 
이해한 후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
다. 

2) 요청대로 수술하려 할 때 전해야 할 정보

항암치료와 수술의 장단점 비교하고 기대하는 
치료효과를 비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술로 

인한 악영향과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3)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면 거부할 의무가 있나?

보건의료법 제5조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
해,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치료

법을 알리고 권유하고 설득할 넓은 의미의 설명 
의무이다.

4)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도덕적 의무

우선 악행금지의 원칙에 의해 수술이 주는 신
체적 피해와 환자의 심리적 욕구 충족에 관해 생
각해 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되는 한정된 의료자원

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5) 치료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 설명 및 필요한 

지원

환자가 질병에 관해 의학 논문을 찾아와 논박

한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그
리고 설득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의
사의 치료의지에 관한 시험일 수도 있고 의사의 
경우 환자를 향한 희망의 의사표현일 수 있다. 

6) 환자의 입장

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법을 거부할 권
리가 있다. 이러할 경우에 의료인은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나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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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의 입장

환자의 결정 존중은 무조건적인 환자의 요구 
수용과는 다르다.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는 

“악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명확히 건강에 해
가 되는 경우 의사는 거절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8) 대안 치료(clinical trial) 소개

표준적 치료를 원치 않는 환자의 바람을 만족

하여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으나, 안정된 
의학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 
외로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모
색할 수 있다. 이때 다른 병원의 전문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환자의 생각 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 외에, 라포(rapport) 형
성이 실패할 경우 치료효과가 낮다. 따라서 근본

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볼 수 없다. 

9) 수술의 실행 시

환자가 의사가 권유한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
는 이유가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대한 희망을 포
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의사

가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환자와 시간

을 보낼 방법을 찾는다. 호스피스 치료를 제안하

여 정신적, 영적 치료도 함께 제안해 본다. 그리

고 가족들을 먼저 설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본다. 

10) 종합적으로 정리해본 대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술을 고려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환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을 통해 환자를 설득하는 것
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은 환자의 상태

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견

에 찬성했을 수 있다.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환자를 설득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환자가 
수술을 해달라는 이유 자체가 치료에 대한 희망

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

다.2) 환자에게 대안치료(clinical trial)를 소개

하고 환자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많은 시간을 보
내면서 환자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결국 환자는 
의사의 뜻에 맞추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하
지만 외래에 방문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사가 더 알아보고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구할 시간을 요구하거나 
수술 가능한 크기까지 항암치료 후에 수술을 고
려 할 테니 입원해서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식으

로 설득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호
스피스를 이용하여 환자의 정신적, 영적인 측면

의 치료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2)	다음과 같은 임상적 치료까지 학생들이 찾아보도록 독려했어야 한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복막에 넓게 전이가 된 위암
이라도 수술로 lymph node들을 모조리 긁어내어 tumor volume을 줄인 다음 항암화학요법을 하면 그냥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
보다 예후가 더 좋다. 수술이 드라마틱하지 않고, 시간이 한없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이나 외과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단점이 있
지만,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권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권유해 볼 만한 option이다.” 수업에 참여한 김충배 교수는 새로운 수술
방법에 관해 워싱턴암센터의 슈거베이커 박사를 소개하였다. 김충배 교수는 임상적으로 학생들을 독려하였으나 이 내용을 저자들
이 본 논문에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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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임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책임의 특성

1. 개인적 측면

1) 전인성(全人性)

유교적으로 전인성을 표현하자면 전인성이란 
인(仁)을 이루는 것이다. 아래의 글을 살펴보자.

공자는 인(仁)을 비롯해 덕(德)ㆍ예(禮)

ㆍ의(義)ㆍ지(知)ㆍ신(信)ㆍ용(勇)ㆍ충(忠)

ㆍ서(恕)ㆍ효(孝)ㆍ제(弟)ㆍ경(敬) 등 많은 

윤리적 덕목을 말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그의 

언행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구체적 사례에 따

라 말하였을 뿐 실지의 삶을 떠난 추상적 관념

의 체계를 서술하려고 하지 않았다. 공자 설한 

가르침(設敎)은 맹자에 의해 더욱 자세하게 

밝혀졌다(明敎). 공자의 인은 모든 덕의 총체

적 표현이요, 전인성(全人性)을 뜻한다. 인을 

추구하는 군자는 인의 극치인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에 이르는 길은 다

양하다[3].

공자의 가르침인 인(仁)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

며 덕(德)의 총체적 표현이고 전인성(全人性)을 
이루는 것이다. 의료윤리에서 전인성이란 우리

에게 제시된 몇가지 의료법과 의료덕목들만 충
족하는 것을 넘어 고통 속에 있는 한 인간(환자)
를 총체적으로 대하며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바
를 다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윤

리적 전인성(全人性)은 의료윤리적 초월성(超越

性)과 맞닿는다.

2) 초월성(超越性)

윤리에서 초월성(超越性)이란 무엇인가? 저자

들은 변화무쌍한 임상의료 윤리적 상황에서 초
월성이란 의료인 자신의 한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바를 다해내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을 다 이루고도 환자를 위해서 다시 이
룰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칸트는 이
성적이지만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가능한 일
은 도덕적 완전성을 이루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행해 가는 무한한 전진뿐이라며 아래

와 같이 말한다.

 ‘이 세상에서 최고선을 실현시키는 일은 도

덕 법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의지의 필연

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최고선의 첫째 요소인 

최상선은 의지가 도덕 법칙에 완전히 일치되

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성한 의지, 완전

한 의지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이성적이지만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가능한 일은, 도덕

적 완전성의 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

계로 나아가는 무한한 전진뿐이다. 그런데 이

러한 완전성을 향한 무한한 전진은 이성적 존

재자의 무한히 계속되는 생존, 즉 영혼 불멸의 

전제 아래에서만 실천적으로 가능하다[4].

의료인은 의료법에 제시된 사항만을 지키는 
것으로 법적인 의무는 다한다. 환자가 이해할 만
큼 설명했다면 그 이후 환자의 결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인 의무만

을 다하는 의사는 의료윤리의 초월성을 모르는 
것이 된다. 의료윤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

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을 다하는 것이 한 인
간에 대한 전인적인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규
정하지 않는다. 비록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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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환자를 위해 의사가 할 수 있는 한
의 최선의 것을 최대한으로 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개인 윤리적 초월성을 위해서는 사회 윤
리적 측면이 필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2. 사회적 측면

1) 제도적 보완을 위한 각성

의료에서 개인 윤리적 전인성(全人性)과 초월

성(超越性)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각
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연 한국 의료 사회에

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가? 일차의료기관은 고사하고 대형병원으

로만 환자가 쏠리고 있으며 응급의료과, 흉부외

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과가 붕괴직전

이다. 대형병원에 몰린 환자들은 3시간을 기다

려 3분 진료를 받고 있다[5]. 병원이나 의사들은 
으레 있는 관행으로 여기지만 의료계 밖 사람들

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다. 대
표적인 것이 진료 인센티브와 세금 빼고 손에 쥐
는 돈으로만 계산하는 봉직의사 월급 체계다. 현
재 인센티브는 병원이라는 자동차 엔진을 돌리

는 휘발유와 같다. 입원시키는 환자 수당, CT, 
MRI 처방 건당, 시행하는 수술 건당 등 인센티

브가 곳곳에 있다. 사립병원이건 국공립병원이

건 차이가 별로 없다.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 
교수들은 ‘인센티브 재미’에 암 수술을 밤 11시
에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암 수술이 새벽녘까

지 이어지기도 한다. 환자들은 수술 의사가 최적

의 상태에 있을 때 수술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말
이다. 이렇게 해서 수술 인센티브로 받는 액수가 
본봉의 2~3배에 이른다[6]. 이러한 의료적 상황 
하에서 한 암 환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인다

는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 제대로 된 의료

를 위해서는 의사 개개인의 도덕적 각성 뿐만이 
아니라 의료 제도의 건전화를 위해 각성이 무엇

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2) 사회문화적 저변 확산을 위한 노력

한국적 의료문화 속에서는 개인윤리를 강조하

는 의료윤리의 네 원칙만을 공부하고 이를 현장

에 적용하는 방식만으로는 도덕적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한국 의료계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응
급실 전문의 당직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등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고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당한 제도들이 
있다. 만약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

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

하다. 하지만 한국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
면으로 해결해오지 못했다. 의사 집단은 다른 방
식으로 문제를 해소 하려 하였다. 예를 들면, 저
수가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보상받으려하는 방
식이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의료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의료인이 무
엇인가를 요구하면 곧 바로 ‘이기주의’로 몰아간

다. 그렇다고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도피 매커

니즘에 길들여진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의료계는 한국 의료 현실의 왜곡된 면을 인식하

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한국 의
사 집단은 더 열심히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여 진
료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의료 문화

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

계의 파행은 곧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건전한 진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국민 건강 환경도 개선된

다. 뿌리 깊은 오해가 있으나 이것 때문에 좌절

할 일이 아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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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무리하며: 환자를 위한 
임상의료의 보완으로서의 의료윤리 

이 논문은 닥터링 통합과정에서 제시된 한 사
례를 통하여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이 
문제의 윤리적 법적 내용을 논쟁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 논문을 통하여 임상의사들은 지금까

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임상의료의 새로운 측
면의 보완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
생들은 신문기사[7]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
장했다.

 
이 글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이 죽음을 선고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적극적 치료를 통해 수

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삶을 잘 즐기다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에 대해 의사의 시선으로 풀어놓은 글

이다. 이 글에 따르면 의사들은 평생 다른 사

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살아가지만 자신들

의 죽음에 직면에서는 평온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의사들은 행해지는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삶을 연장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가

지는 부작용과 삶의 질의 저하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연장하는 치료보다 완화적 

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 시스템 하에서 스스로는 원하

지 않는 치료를 환자들에게 많이 행하게 된다. 

환자들은 치료방법에 대해 완벽히 알지 못하

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

문에 의사에게 대신 판단해 줄 것을 모든 것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고

찰과 웰다잉(well dying)에 대해 생각하게 된

다. 의사는 단순히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정말 환자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위 글에서 우리는 임상의료윤리의 두 측면 즉 
개인윤리적으로 전인성과 초월성을 달성하려는 
의료인의 자세와 사회윤리적으로 좋은 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

볼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독자들은 저자들이 닥터링 수

업의 내용을 법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설명한 것
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독자

들은 그러다가 뜬금없이 V. 임상적 상황에서 발
생하는 도덕적 책임의 특성에서 윤리적 측면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부분은 수업

에서 어떻게 통합되었던 것인가? 실제로 수업과

정에서는 법적인 것만이 윤리의 유일한 잣대인 
것처럼 다루다가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결론 
부분에서 전인성과 초월성을 다루는 것은 모종

의 비약이 아닌가? 이것은 의료윤리의 영역에서 
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데,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메시지

인 것일까? 의과대 학생으로서 의료윤리적 문제

를 다룰 때 학생들은 “임상적 불확실성”에 노출

되기 마련이고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노력도 반
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인 부분만 치중하다 
보면 학생들이 윤리적 사례를 수학 문제 풀듯이 
접근하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본 논문을 읽은 독자는 위와 같은 의
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닥터링 수업에

서 학생들은 법적인 부분의 정리를 굉장히 잘 준
비해 왔다. 왜냐하면 법은 윤리보다 명확하기 때
문이다. 이때의 명확성이란 법은 문제와 관련되

는 조문과 조항과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뜻
이다. 또한 임상의들이 참여한 닥터링 과목에서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윤리적 사례와 함께 논의

되었다. 또한 참여한 임상의들은 이 사례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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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였고 그 경우에 본인

들이 느꼈던 윤리적 딜레마를 학생들에게 소개

하였다. 그런 사례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짧
은 임상경험에서 비슷하게 느꼈던 상황들을 발
표하기도 하였다. 여러 경우들에서 임상의들과 
학생들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
실을 스스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말이에서 특
히 ‘전인성’과 ‘초월성’의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
제를 소개한 것은 의료법과 의료임상과정에서 
모두 환자를 향한 전인적이고 초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업의 결과들이 모아졌기 때
문이다. 그런 과정 중에 학생들이 준비해 온 윤
리적 이론은 일반적인 이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의료실천이라는 의료윤

리의 영역에서 법을 뛰어넘어 환자를 위하는 의
사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공
감을 하며 강의가 정리되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될 의과대학 의료윤리강의의 핵심이 아닌가 
한다. 이 핵심은 한번의 강의로 완성될 수 없으

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현대 실존철학자 키에르케고르(Søren Ki-
erkegaard)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절망’을 
지목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희망이 없다

고 느낄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는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

라 그 이전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환자

들은 자신에게 매우 낮은 생존 확률이 있다고 하
더라고 그 확률을 의사가 의미있게 받아들여주

기를 바란다. 이때 의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의사의 포기는 환자에게는 이미 첫 번

째 사망 선고이다. 지금까지 의료는 ‘삶’에 초점

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의료는 ‘죽음’
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의학

적 지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서 조차, 
의사는 환자를 위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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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should physicians respond to patients who request medically unnecessary surgical procedures? 

This situation arises frequently in medical practice. Most medical colleges educate their students on 

how to deal with legal and ethical challenges they might encounter in clinical practice. This article intro-

duces readers to how a doctor’s duty to inform patients, especially concerning the issue of medically un-

necessary surgeries, was taught in a doctoring integration course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

cine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haracterizes the moral responsibilities that were found in 

actual clinical cases. The overall aim of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provide clinicians in South Korea with 

new perspectives with which to improve the practice of clinical medicine in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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